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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문서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

전자금융거래 

기본약관 

제 23 조 (통지방법 및 효력) 

 

① 은행은 제 17 조 제 2 항, 제 19 조 제 4 항 및 제 5 항 등 

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

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,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

치로 통지하여야 한다. 

②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

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

것으로 추정한다. 

③ 이용자가 제 24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

제 2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

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

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. 

제23조 (통지방법 및 효력) 

 

① 은행은 제18조 제2항,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

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

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,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

통지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

면으로 알려야 한다. 

② 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

다. 다만, 거래의 처리 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

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

으로 추정하며,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

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. 

 

< 변경> 

 

 

 


